
■ 교통안전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4.7.14>

교통시설설치․관리자등의 범위(제16조 관련)

 1. 교통시설설치․관리자

교통시설 설치․관리자

도로 1)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
2)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

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

3) 「유료도로법」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

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

4)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

부속물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

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,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

이를 관리․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

 2. 교통수단운영자

교통수단 운영자

가. 자동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

의 자동차(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)를 사용하는 자 

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

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

2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

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

3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

사업의 등록을 한 자

4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

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

은 자

나. 궤도
「궤도운송법」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

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 


